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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는 규제에 의해 로, 주  이블 등 필수설비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유선 기존사업자

의 도매사업 부서와 가입자 모집  유지 등 소매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사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의무제공사업자의 도매부서는 소매사업부와 연계하여 경쟁사업자

의 설비제공 요청을 의도 으로 방해할 유인이 존재하며, 궁극 으로 의무설비제공 상설비에 한 액세스 동등

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되어 국내의 설비제공 활성화를 해하는 근본 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요국의 액세스망 분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비제공 활성화를 한 장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Key Words : Access Network Separation, Facilities Sharing, Organizational Separation, Functional 

Separation, Access Network Regulation

ABSTRACT

 In Korea, no institutional tool or regulation exists by which a retail business in charge of gathering and 

maintaining subscribers can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the wholesale business division of a fixed 

incumbent provider of essential facilities such as ducts, poles and copper or fiber cables, which may also be 

offering the same products to its rivals. For that reason, a wholesale division may have an incentive to 

intentionally disrupt the sharing of facilities requested by competitive operators in cooperation with the retail 

division. Ultimately, the facility sharing process will remain inactive when there is a lack of equivalent access to 

the fixed access network.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recent cases of access network separation and suggests 

long-term measur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haring 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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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설비제공은 주, 로, 이블 등 선로설비와 

용회선을 보유한 사업자와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려

는 사업자간 원활한 거래를 진함으로써 통신시장

의 경쟁 진과 희소한 자원의 효율  배분을 달성

하면서 궁극 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한 

것이다. 1992년 최 로 제도화된 이후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응하여 개선작업이 이어져온 국내의 

설비제공제도는 주, 로 등 기 설비를 임차하여 

자체 이블을 포설할 수 있게 설비기반 경쟁을 지

원하면서 아울러 특정 구간이나 연도에 해당되는 

이블을 의무제공설비로 지정함으로써 서비스기

반 경쟁을 지원하는 양면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에는 설비제공 상이 공익사업자까지 확 되어 한국

력, 도로공사 등이 보유한 설비에 해서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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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 이 용된다. 이러한 설비제공제도는 유선

시장의 설비기반 신규진입을 진하여 용회선시

장, 유선 화시장, 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 다. 

그러나 설비제공 이용에 한 요청사업자의 불만

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2009년에 설비제

공을 감독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 으나
[1]

, 아직

까지 설비제공 업무를 맡고 있는 도매사업부문과 

가입자 모집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소매사업 부

문 사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의무제공사업자의 도매부

서는 소매사업부와 연계하여 경쟁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을 의도 으로 방해할 유인이 존재하며, 궁극

으로 의무설비제공 상설비에 한 액세스 동등성

이 확보되지 못하게 되어 국내의 설비제공 활성화

를 해하는 근본 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

다. 

설비제공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무제공

상 설비에 한 액세스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하

게 될 경우 궁극 으로 액세스망 분리에 한 논의

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에서 해외 

규제기 들의 액세스망 분리 추진사례는 우리에게 

요한 정책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액세스망 분리를 통해 액세스망의 동등성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의 경험을 살펴보고, 국내의 설

비제공 활성화를 한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는 설비제공제도의 문제를 액세스망 분리 규제의 

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근이라는 에서  

다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액세

스망 규제수단으로서 조직분리의 역할에 해 검토

하 다. 3장에서는 액세스망 분리에 한 국내 도입 

논의를 살펴보고, KT-KTF 합병 이후 액세스망 동

등성을 확보하기 해 추진된 설비제공제도 개선 

경과를 검토하 다. 4장에서는 액세스망 분리 사례

에 해 기능분리(functional separation)와 조직분리

(organizational separation)를 심으로 도입, 비도

입, 도입 정 국가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국내 설비제공제도의 활성화를 

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하 다.

Ⅱ. 액세스망 규제논리

액세스망 규제는 과거의 경우 필수성과 복가능

성에만 을 두고 있는 통 인 필수설비 원리

에 기 하 으나, 최근에는 경제  병목(economic 

bottleneck)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  병목은 체로 

한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효한 

인 라 기반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된다. 경쟁

사업자는 경쟁 인 라 구축에서 발생되는 원가의 

불리함과 가입 환을 해하는 장벽으로 기존사업

자의 우 를 극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과거 

국의 Ofcom은 시내망 규제여부를 경제  병목에 

기 하여 평가하 다[2,3]. 최근 국내 유선시장에서 

지배  사업자의 시장 유율 하락, 체 네트워크의 

출   고도화에 힘입어 필수설비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200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시내 화시장은 KT의 시장 유율이 매출

액 기  91.6%(가입자수 기  89.9%)로 나타나 비

경쟁  시장으로 평가된 반면에 고속인터넷서비스 

소매시장은 KT 시장 유율이 매출액 기  45%(가

입자수 기  42.5%)를 고려하여 경쟁  시장으로 

평가되었다
[4]

. 하지만 경제  병목 으로 유선 

가입자망을 평가할 경우 설비기반 경쟁의 유도를 

해서는 액세스망 분리와 같은 강력한 규제수단이 

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액세스망 분리란 시장 지배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망에 한 액세스를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보장해주기 한 규제수단을 의미한다. 그

림 1에서와 같이 액세스망 분리 하에서 시장지배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에 한 도매 속 

서비스를 소매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장 요

한 은 도매 속 서비스 제공이 시장지배  사업

자의 소매사업부문과 타사업자에게 가격 측면뿐만 

아니라 비가격 측면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ig. 1. Concept of access network separation

액세스망 분리는 규제개입의 정도에 따라 회계분

리에서 소유와 경 권 분리까지 6단계로 유형을 구

www.dbpia.co.kr



유형 주요 내용

회

계

분

리

지배  사업자의 원가조정을 통한 경쟁

부문 보조를 방지하기 한 제도로서 

법인내의 복수서비스 제공과 련하여 

발생한 공통원가 등을 일정한 배부기

에 따라 사후 으로 분리하여 서비스별 

원가를 산출하는 가장 약한 수 의 분

리에 해당됨

회계분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부분의 

국가에서 통신규제 당국의 규제 권한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사

업

부

분

리

동등 속을 제공할 도매사업부를 신설하

지만 자산과 인력 등을 물리 으로 완

히 구분하여 운 하지는 않음

회계분리와 더불어 많은 국가에서 시행

되고 있지만, 지배  사업자가 자사의 

소매부문을 지원할 유인이 존재할 경우 

경쟁사업자에 한 차별을 근본 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함

조

직

분

리

기

능

분

리

기존 액세스 규제수단이 설비기반경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명된 

상황에 가장 합 사업주  분리와 같

이 별도 사업부가 동일한 소유권 하에 

놓여는 있지만, 동등 속 보장을 강화하

기 해 자산, 인력  정보시스템을 물

리 으로 분리한다. 한 기능분리는 경

진  이사회를 독립 으로 구성하고, 

본사와 지역 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인

센티  체제와 랜드를 사용함으로써 

기능 으로 거의 완 히 분리됨

시장성과 측면에서 국의 Openreach 

사례가 재까지 알려진 가장 성공 인 

기능분리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상당

한 실행비용과 그룹 차원에서 신규 네

트워크에 한 투자유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구

조

분

리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매 서비스 부문과 시내 속 네트워

크  도매 속 제공 부문을 법 으로 

완 히 분리된 별도 회사들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함

구조분리는 동등 속을 가장 확실히 보

장할 수 있지만 실행비용 문제와 함께 

수직  통합의 효율성  시 지가 상

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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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도 있지만, 체로 표 1과 같이 회계분리

(accounting separation)와 조직분리로 구분하고, 조

직분리를 사업부 분리(operational separation), 기능

분리, 구조분리(structural separation)로 구분하는 것

이 일반 이다
[2,5]

. 액세스망 분리와 련하여 검토 

는 추진되고 있는 조직분리의 유형은 주로 구조

분리, 기능분리, 사업부 분리가 부분이다. 

유럽의 경우 투자사다리 근을 토 로 기능  

분리에 을 둔 액세스망 조직분리 논의가 제기

되고 있다
[6]

. 이것은  LLU(local loop unbundling) 

등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설비기반 경쟁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단에 따른 것이다. 표 2는 

투자사다리 근과 조직분리 근을 비교한 것이다. 

투자사다리 근은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각 

요소들의 상태와 련 시장 상황을 종합 으로 

단하는 비교  유연한 틀을 제공한다는 과 동태

 경쟁구도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정책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기존 필수설비 원칙과는 차

별화된다. 병목설비에 한 액세스 제공을 보장하기 

한 사  규제가 우선 으로 범 하게 활용될 

것으로 상되지만, 인 라 경쟁이 구 될 잠재력이 

매우 낮은 경우에 조직분리가 액세스 규제를 보완

할 수 있다. 

Table 1. Types of access network separation

Table 2. Ladder of investment vs. organizational separation

투자사다리 조직분리

목표
궁극 으로 설비기반 

경쟁 달성을 지향

도매설비의 액세스 동

등성 보장

수단

목표 달성을 한 경과

 수단으로 서비스기

반 경쟁정책을 활용(재

매, LLU, 로, 

이블 주 액세스 제공)

지배  사업자의 도매 

사업부를 기능 /사업

부 /구조  분리

특징

시장경쟁의 구도 변

화에 맞추어 규제정

책의 변화를 종합

으로 단하는 동태

 유연한 틀을 제공

(ex, 규제일몰제, 액

세스 제공 가의 

진  인상)

액세스 규제와 망투

자 유인 사이의 논

쟁 유발

원칙 으로 조직분

리의 편익이 비용

보다 더 큰 경우에 

용

기존 액세스 규제

수단이 설비기반경

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

로 명된 상황에 

가장 합

용

2002년 유럽 원회의 

액세스망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

2010년 유럽 원회

의 차세  가입자망 

액세스 권고에 활용

국, 이탈리아 등

주：액세스 규제가 망투자에 미치는 향에 한 논쟁

은 Cambini and Jiang(2009)를 참고할 것[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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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가입자망 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잠재

인 가격  비가격 차별을 제거하기 해서는 액세

스 동등성을 보장하기 한 사  규제가 필요하며, 

설비기반 경쟁의 상황에 따라 조직분리에 한 논

의도 필요하다
[8]

. 무엇보다도 가입자망의 진화는 가

입자망 포설의 비용구조와 함께 언번들링에 따른 

비용구조 역시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FTTx 심의 

차세 망에서 이블망이 내에 근할수록 추가

인 투자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복제 불가능한 

독  병목으로서의 성격 역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9]

. 이와 같이 차세  가입자망이 도입됨에 

따라 가입자망 요소들이 지속  경제  병목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이 조직분리 규제에 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요한 배경이다.

Ⅲ. 액세스망 분리 도입의 논의와 설비제공제도 개선

3.1. 국내의 액세스망 분리 논의

액세스망 분리에 한 논의는 KT의 민 화와 

KT-KTF 합병에 응하여 제기되어 왔다. 2005년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은 KT의 시내 화망 독 을 

해소하고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한 수

단으로 구조분리 규제(단기 으로는 회계분리를 통

해 KT의 시내 화망 운 부문을 기타부문과 회계

으로 분리하고, 기 으로 시내 화망 구조분리를 

추진)와 행 규제( 체 망요소세분화(unbundled 

network elements: UNE)  재 매 제도 도입)의 

병행 실시를 제언하 다. 그리고 장기 으로는 필수

설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역망에 한 

투자를 통해 신규 시내가입자망 사업자 육성, 시내

가입자망에 설비기반 경쟁 도입을 언 하 다. 특히, 

융합 환경 하에서 시내망의  요성  신규

서비스 역으로의 지배력 이 측면에서 KT의 시

내망 분리를 통한 립성 확 를 강조하 다. 

효율 인 네트워크 고도화를 한 통신산업 구조

개편에 한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방송통

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해 KT-KTF 합병과 KT 

시내망 분리의 병행 추진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싱가포르에서 통신망의 소유와 사용을 분리한 구조

분리 사례, 국  이탈리아의 시내망 분리 사례를 

언 하면서 국내 유선시장의 복투자를 막고 서비

스와 련 콘텐츠 분야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기 

해서는 KT의 설비를 타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개선하거나 구조 이고 

근본 인 정책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10]

.

권남훈 외(2007)는 유선 가입자망의 경제  병목

성이 체망 출   시장성과의 일부 진 에도 불

구하고 지속된다는 과 투자사다리 근을 반 하

여 설비기반 경쟁 활성화라는 장기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경제  병목해소를 한 서비스기반 경쟁

 규제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을 해외에서 조직

분리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배경으로 제시하고, 차

세  가입자망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 ·비용  특성

을 분석하여 BcN 환경에 합한 미래 지향  규제

정책 안으로 조직분리를 조심스럽게 제언하 다
[2]

.

 2009년 KT-KTF 합병에 해 LGT는 원칙 으

로 불허를 주장하면서 불가피하게 합병을 승인할 

경우 시내망의 조직분리를 포함한 공정경쟁을 한 

인가조건 부과를 주장하 다[11]. 당시 LGT가 요구

한 KT-KTF 합병 인가조건은 단말기 보조  지

지, WiBro▪3G 재 매 의무화, KT의 주 수 재

배치, 제안, 보편  역무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등이었다. 

염용섭(2009)은 2009년 KT-KTF 합병 련 쟁

사항의 하나로 합병 후 KT의 유선 가입자망이 KT 

독 력  불공정 경쟁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기 해서는 다양한 항목에 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지 하면서 설비기반 경쟁이 심인 

상황에서 유선사업자의 가입자망 확보 황에 한 

악이 필요하고, 설비제공제도와 설비제공 실 에 

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12]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네트워크 진화  신규

서비스 출 에 직면하고 있는 유선 액세스망의 분

리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한 궁극 인 

정책수단으로 유효하지만, 안 인 정책수단인 설비

제공이 정상화될 경우 경쟁이 진될 것이므로 우선

으로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을 통한 설비기반경쟁의 

성공여부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2. KT-KTF 합병 이후 설비제공제도 개선

국내의 경우 액세스망 동등성 확보를 한 노력

은 액세스망 분리의 도입보다는 주로 KT-KTF 합

병 이슈의 두와 함께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KT-KTF 합병으로 필

수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지배력 이 가능성 등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

장된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합병을 통해 증가된 투

자여력을 바탕으로 융합성 신규사업 추진  차세

 인 라 구축을 한 투자가 증가될 것이라고 

망하 다[13]. 이에 반해 공정거래 원회는 KT-K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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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해 동 합병으로 인한 유선통신시장에서 

이동 화시장으로의 시장 지배력 이 등의 경쟁제

한성 우려는 없는 것으로 단하면서 합병심사 과

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이 제기한 가입자망 고도화 

련 주· 로 부족에 한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주· 로 등의 필수  설비에 한 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를 제시하 다. 규제기 인 방송통신 원회(KCC)도 

유무선 융합, 통신방송의 융합을 진하고, 정보통

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단하여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주, 로 등 설비제공이 장기

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다는 에서 주, 

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해 개선

계획을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 다
[11]

. 이것은 재 활성화되지 못한 주, 로에 

한 설비제공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선, 후발 사업자

들이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차세  네트워크 투자확

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 것이다. 이에 

KT는 KTF와의 합병인가조건에 따라 설비제공기

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표 3과 같이 수정하 다
[14,15]

.

Table 3. The KT's new facility sharing guideline based on 
conditions for approval on M&A in 2009

제도 개선 이 제도 개선 이후

정보

제공
없음

설비정보제공시스템(FIPS) 

구축

차 

간소화

공문요청  승인 

통보

시스템에서 실시간 요청 

 승인 통보

기간 

단축

로, 이블: 

4주

주: 2주

로: 7일

주: 4일

이블: 20일

비율

축소

로: 내/외  

1~3공

주: 4조까

지 허용

인입 로: 여유공간 제공

비인입 로: 내/외  각 1공

주: 50mm까지 첨가 

허용(실제 6~7조 가능)

자료: KT(2009; 2011)

Table 4. The outcome of KT's facility sharing at the end 
of 2010

의무제공 설비 제공 실

로(km) 228,708 250(0.1%)

이블(km)

70,127

( 이블 길이, 2004

년 이  포설)

43(0.06%)

( 이블 회선)

주(본) 4,115,968 175,595(4%)
 

자료: KCC(2011)

그러나 KT의 설비제공기 이 완화되었음에도 이

용사업자의 추가 개선요구는 지속되었다. 한, 표 

4와 같이 설비제공 실 도 매우 조하 다
[16]

. 이

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설비제공기 의 여유설비 

련 규정이 지나치게 제공사업자 심으로 되어 있

어서 이용사업자의 설비이용 요청이 부분 거 되

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7]

. 한편, 국민권익

원회와 법제처가 2009년 6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칙 개선 련 국무회의에서 설비제공제

도의 폭 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크게 작용하 다
[18]

. 당시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까다롭고 복잡한 제공 련 규정 

 이용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에 한 제공사업자

의 소극 인 응을 주된 문제 으로 평가하여 모

호한 기 으로 되어 있는 주의 범 를 구체화, 제

공 차 간소화, 정보제공범  확 , 불만 처리기구 

신설, 이블의 비율 완화, 비 로의 범  완

화 등에 한 개선을 요청하 다. 이러한 제도개선 

요청에 응하여 KCC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 5월에 인입 로 여유공간 설정, 알 이블 

 이블 제공 등의 설비제공기 을 표 5와 같

이 개정하 다[19].

Table 5. The revised facility sharing regulation of the KCC 
in 2012

개선 내용 련 조항

인상

분선

로

로의 내념에 인상분선 로(지하

선로와 가공선로간의 연결을 한 

인·수공과 주간 로)를 포함

제3조

(신설)

인입

로 

여유

공간

인입구간 로  운용 인 내

( 는 이블)과 포설된 가장 굵

은 내  1공( 는 이블 1조 외

경의 135%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외한 인입 로 내의 모든 공간

제15조

(이 에는 

150%)

이블 

제공

2006년 이후 구축된 가입자구간 

이블을 의무제공 상설비에 포함

가입자 구간 이블 비율을 

운용회선의 27%로 축소

2004년과 2005년에 구축한 

이블은 해당 구간의 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제15조

(이 에는 

2 0 0 4 년 

이후 구축

된 이

블은 제외, 

비율은 

35%)  

알

이블

제공사업자 본인도 수하지 않는 

자체기 은 이용사업자의 설비제

공 요청의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

도록 규정 신설

제16조

(신설)

공동

장

조사

설비 제공 가능여부 확인을 한 

공동 장조사 기간을 요청일로부

터 7일 이내로 규정

제18조

(신설)

자료: KCC(2012)

www.dbpia.co.kr



논문 / 액세스망 분리와 설비제공: 해외 사례  시사

83

향후 설비제공제도 련 일련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시 인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

우 액세스망 분리에 한 논의가 검토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동등 근 확보를 한 

해외의 액세스망 분리 사례를 살펴 으로써 설비제

공제도의 활성화를 한 정책  시사 을 살펴보고

자 한다.

Ⅳ. 액세스망 분리 사례 분석

4.1. 기능분리 도입 국가

○ EU(European Union)

2002년 규제 체제에 따른 일련의 행  규제가 

어느 정도 성공 이었다고 진단하면서도 차세  통

신시장의 경쟁 진과 투자의 선순환을 강화시키기 

해서는 규제 체제의 개정이 추가 으로 필요하다

고 단하 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가입자망이 

경제  병목설비에 해당됨으로써 야기되는 유효경쟁 

문제에 한 해결방안이 요하게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 망에 한 지배  사업자의 망 인 라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분리를 2002년 규제 체제의 

개정을 통해 입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2007년 10월 11일 유럽의 규제 기 들로 이루어

진 ERG(European Regulators Group) 본 회의에서 

가입자 망 부문에서의 조직 분리가 규제 당국이 사

용할 수 있는 규제의 수단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2007년 11월 EU는 

기존의 기통신 체제에 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EU를 통해 통신을 규제하는 법에 한 기본 인 

틀을 제시하 다. 개정 내용에는 액세스 부문의 경

쟁문제에 한 해결 방안으로 기능분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기능분리를 도입하기 에 회원국의 규제기

은 경쟁문제가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EU에 입증해야하며 기능분리 용

에 한 비용편익분석에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야한다. 기능분리라는 규제 자체가 워낙 극단 인 

정책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환경  특성에 맞추

고 체 인 조화를 깨지지 않기 해 EU는 기능

분리 도입에 해 신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국

2002년 EU의 새로운 규제 체제 하의 지침들을 

토 로 2003년 통신법을 개정하 고, 시내 가입자

망에 한 동등 속이 가능하도록 해당 시장에서 

SMP(Significant Market Power)를 보유한 것으로 

정된 BT(British Telecom)에 해 사업자 사 선

택제, 도매회선 임 , 망 세분화 련 의무들을 부

과하 다. 한, 국의 Ofcom은 망 세부화의 활성

화를 해 독립 인 심결조직을 구성하 고, 망 세

분화 임 료의 상한 규제를 실시하기도 하는 등 강

력한 행  규제를 실시하 다. 하지만, Ofcom은 이

러한 행  규제를 통한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

고 유선 음성  역 인터넷시장에서 충분한 성

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재  미래 

통신시장의 유효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조

성하기 해 BT의 조직 분리를 결정하고 2005년 9

월 22일 BT의 액세스 사업부문(Access Services 

Division)을 조직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부인 

“Openreach"를 출범시키고 감독기구인 

EAB(Equality of Access Board)를 신설하 다.

 

자료: Ofcom(2010)

Fig. 2. The trend of LLU in the UK 

Ofcom의 통신부문에 한 략  재평가는 최근 

통신환경 변화에 응하여 이용자에게 최선의 이익

을 보장하고 유효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과정에서 반 인 통신시장의 황과 경쟁

성과를 평가하고 통신서비스시장 경쟁에 있어서 경

제  병목을 정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한 구체

인 정책 방안을 도출했다는 에서 요하다. BT의 

조직분리는 기존의 행 규제에 한 실효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되다. 그 단 인 

로 2001년 LLU를 도입하여 이용 실 이 2003년 

말 기 으로 8200회선에 불과했으나,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년 조직분리 확정 이후 

LLU 실 이 폭발 으로 늘어났다
[20]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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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reach의 분리는 규제 기 과의 마찰이 종료됨

으로 BT의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하 고, 경쟁 사

업자들은 자체 교환 설비를 해 BT의 화국에 

투자하는 등 모두에게 정 인 결과를 가져온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탈리아

통신규제기 인 AGCOM(The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은 2002년 6월 통신시장에서 

지속 으로 야기되고 있는 경쟁 이슈 문제 해결을 

해 TI(Telecom Italia)의 조직분리와 함께 타사업

자에 한 동등 속을 명령하 다. AGCOM의 조치

는 BT의 조직분리보다 더 앞선 시 에 이루어졌지

만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도·소매 조직을 분리

하고 망을 립 으로 운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

지만, 국의 경우는 Openreach가 BT의 속과 백

홀 부분을 운   리하고 망에 한 투자도 자

체 결정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별도의 리 주

체를 두지 않고 TI가 체를 리하는 에서 차이

가 있다. 

TI는 여 히 수직 으로 통합된 구조이며, BT와

는 달리 속망 부분이 별도의 상표나 인센티  시

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분리나 지역  분

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분리 

조치 이후 망 세분화 이용회선이 증가되었다는 

정  평가를 하면서도 좀 더 강화된 구조 규제 도

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TI는 2008년 2월 

‘Open Access’라는 새로운 사업부를 구성하 다. 

TI는 Open Access의 설립이 속망에 한 동등

속을 보장하자는 행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을 기 하고 있다. 

4.2. 기능분리 비도입 국가

○ 랑스 

규제기 인 ARCEP은 1996년 통신시장에 한 

경쟁문제가 제시 을 때 France Telecom(FT)에 

한 회계분리 의무를 부과한 이후 2006년에 분리 체

계를 개정하 다. 개정된 회계분리는 FT에서 소매

부문과 도매부분 사이의 동등성을 보장하도록 요구

하고 있지만, 회계분리를 기능분리로 환하지는 않

았다. 랑스는 네트워크 비용이 높고 사업자의 투

자 의욕을 낮출 수 있다는 기능분리의 단 과 정보

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비 칭에 한 문제가 해결 

된다는 기능분리의 장 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능분

리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 다. 

○ 네덜란드

규제기 인 OPTA는 2006년 5월 구조분리 이슈

에 해 검토한 결과, OPTA는 네덜란드의 이블 

설비 시장은 이미 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

에 네덜란드 시장에 기능분리를 도입하는 것은 시

장의 불균형을 래할 것으로 단하 다.

○ 스페인

2008년 1월 스페인의 통신 규제기 인 

CMT(Comisión del Mercado de las Telecomunicaciones)

는 차세  속네트워크(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에 용될 규제 체계에 한 결정에서 기

존의 규제  EU의 규제 개정이 필요하며, 투자와 

기술 신에 미치는 향이 다고 단될 경우 최

후 수단으로 기능분리를 도입 할 수 있다고 결정하

다. 

○ 폴란드

통신규제기 인 UKE(Urz d Komunikacji 

Elektronicznej: The Offic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는 기존 통신사업자인 TP SA 

(Telekomunikacja Polska S.A.)의 시장 독 으로 인

해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하고, 기능

분리(도매와 소매부분을 분리) 도입을 제안하 다. 

하지만, TP SA는 UKE 의장과 설비 속의 가격  

품질, 설비의 수량 측면에서 타사업자와 자사 모두

를 동등하게 우한다는 합의서(agreement)를 작성

하여 기능분리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1]

.

4.3. 구조 분리 도입 국가

○ 호주

통신규제 기 인 ACCC는 1997년 이후 지속된 

반 인 통신 서비스 경쟁 활성화의 모색에도 불

구하고, Telstra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한 문제는 근

본 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단하 다. 

경쟁사업자들 역시 기존의 규제 체계를 경쟁 활성

화에 완 히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질 인 

Telstra 조직 분리의 규제 마련과 실행을 요구하

다. 이에 ACCC는 Telstra의 운 분리, 동등성  

투명성이 확보를 해 2006년 호주 통신시장의 시

장지배  사업자인 Telstra의 구조분리 계획(OSP: 

Operational Separation Plan)을 승인하고 Telstra의 

사업부문을 도매부문, 소매부문  주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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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으로 분리했다. Telstra의 운 분리에도 불

구하고 계속 으로 동등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면

서 OSP에 한 정책 목 이 재까지 성취되지 못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SP에서 성취하지 못한 

동등성보장 문제를 해 ACCC는 추가 으로 2009

년 4월 호주 국가 로드밴드 네트워크 개발개획

(NBN: National Broadband Network)을 통해 향후 

8년간 430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 뉴질랜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지배  사업자 Telecom NZ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한 반경쟁  요인들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특히, 음성 화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역 인터넷시장으로의 지배력 이를 포함한 

Telecom NZ의 불공정행 들을 방지하고 경쟁사업

자에게 동등 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 되었다. 

이에 뉴질랜드 MED(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는 2007년 4월 시장지배  사업자인 

Telecom NZ에 한 consultation document를 발표

하고, 2008년 Telecom NZ의 구조분리를 승인하

다. 

뉴질랜드의 구조분리 목 은 병목설비 속에 

한 동등성 보장이며, 구조분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는 LLU, bitstram  미래의 이블망 련 서비

스만 포함되며 PSTN 서비스는 제외되었다. 추가

으로, 뉴질랜드는 고속 로드밴드(UFB: Ultra 

Fast Broadband) 계획을 통해 국의 낙후된 네트

워크를 이블 네트워크로 정비할 계획이며, UFB

에는 2010년부터 10년간 약 15억 뉴질랜드달러가 

투자될 정이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차세  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을 해 정부 출연 으로 설립된 국가 로드밴드 

네트워크(National Broadband Network)를 5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분리를 시행하 으며, 최  통신회사

인 SingTel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서 병목설비

에 한 구조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필수설비

에 한 비차별 는 동등 속을 제공하 다. 

4.4. 검토 인 국가

○ 일본

NTT의 시내 가입자 망을 독 으로 새로운 시장 

환경 속에서 비구조  조치만으로는 통신시장 경쟁

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1997년에 동일한 

지주회사 에 두 개의 지역회사(NTT동일본과 

NTT서일본)와 하나의 장거리회사(NTT 커뮤니 이

션)로 분리하 다. 그러나 여 히 NTT동서의 독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등 경쟁이 진 되지 않

았다는 평가에 응하여 규제기 은 차세 망이 완

성되는 망구축의 효율성을 해서 NTT에 한 행

 규제를 진 으로 강화하면서 2010년에 통신 

계 법제도를 재검토하여 NTT 동서의 업무범  

규제철폐, 지주회사 폐지, 자본분리를 추진하도록 

결정하 다. 

이후 일본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해 2010년 

11월 경쟁정책 개 을 한 원회를 구성하 다. 

원회는 필수설비를 제공하는 NTT 동·서와 타사

업자 사이의 동등성 보장을 해 NTT 그룹에서 필

수설비를 제어하는 부문을 완 히 분리(투자분리), 

NTT 그룹 내에서 필수설비를 제어하는 부문과 타 

부문으로 분리(구조분리), NTT 그룹 내에서 필수설

비를 제어하는 부문과 타 부문에 한 인 자원, 정

보  회계자료에 해 엄격하게 분리(기능분리) 등 

3가지 옵션을 분석하 다
[22]

. 

경쟁정책 개  논의에서는 설비경쟁  서비스경

쟁, 보편 서비스 제공, 국제 경쟁, 투자자에 미치는 

향, 제도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NGN(Next Generation Network) 발 에 필요한 설

비 등 다양한 에서 제안된 옵션을 분석한 결과, 

기능분리가 재 일본의 통신 시장에서 가장 실

이고 효율 인 방법이라고 단하 다. 제안된 기

능분리는 필수설비에 한 동등 속을 보장하기 

해 엄격한 방화벽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의 지배  사업자에 한 규제는 NTT동·서에게 

용되지만, NTT 동·서는 매부문  유지보수 부문

을 외부업체에게 아웃소싱(지역별 자회사와 약)하

고 있기 때문에 필수설비에 한 동등 속 보장 

련 규제에 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가  규제 항목을 수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능분리에 

한 결론 이후 NTT의 기능분리에 한 추가 검토

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지배  치에 있는 통신 사업자

가 이블  PSL 사업자를 포함해 5개(Bell, 

Telus, Rohers, Videotron, Shaw)가 존재하며, 이들

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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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합 형태이다. 재까지 조직분리에 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사업자들은 이러한 

수직  통합구조가 도매시장에 경쟁을 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능분리기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한편, Middleton(2011)은 캐나다의 설

비제공 시장은 기존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구조분리 는 기능

분리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을 것이

라고 주장하 다[23].

○ 아일랜드

경쟁사업자의 연합체인 ALTO(Alternative 

Operator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는 

국의 BT 조직분리에 향을 받아 지배  사업자

인 eirom의 도·소매 부분의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

하 다. 이에 해 규제기 인 ComReg은 eircom의 

조직분리를 통해 동등 속을 강화하여, 역 시장

의 경쟁을 제고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단기 으로는 투자가 

감소하고 성장국면에 있는 통신 사업에 혼란을 일

으킬 수 있으며, 체 속사업자의 투자를 감소시

킬 가능성 등의 부정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 다.  

한편, 2007년 eircom은 조직분리 련 논의과정에

서 망 부분을 제외한 소매부문과 모바일 부문의 매

각을 계획하고 망 부문을 소유주가 다른 독립 인 

기업으로 분리하는 강력한 구조  분리에 한 계

획서를 ComReg에 제출하 다. 이후 ComReg은 

eircom의 조직 분리에 해 검토 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4.5. 사례 종합  평가

표 6은 지 까지 살펴본 주요국의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국의 경우 2005년에 도매 네트워크 부문

의 완 한 독립 경  체제인 Openreach를 BT 내에 

설립하 는데, 당시 규제기 은 구조분리로 인해 야

기될 혼란을 피하면서 실질 인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으로서 기능분리를 선호하 다. 액세스

서비스 제공부문이 기능 으로 완 히 분리된 이후 

후발사업자의 LLU 이용실 이 격히 증가되었으

며, 결합상품 활성화  BT의 기업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조직분리의 표  성공사례로 

언 되고 있다. 조직분리에 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0년에 NTT의 필수설비에 

한 액세스 동등성의 확보 방안으로 기능분리를 

실  안으로 제시한 이후 아직까지 후속검토가 

악되지 않고 있다. 그 지만, 시장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크다는 에서 지속 으로 일

본의 기능분리 련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볼 

수 있다. 구조분리 형태의 조직분리를 도입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근은 규모 자 과 시간이 

요구되는 차세  네트워크 구축을 정부의 주도로 

조기에 성공 으로 완성하기 한 략으로 단된

다. 기능분리 형태의 조직분리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로서 랑스의 경우 기능분리의 도입으

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것으로 평가한 과 

네덜란드의 경우 이블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설비

기반 경쟁이 실 되고 있는 이 요하게 고려되

었다. 

Table 6. Summary of access network separation cases 

기능분리 

도입 국가

기능분리

비도입 국가

구조분리

도입 국가

검토 인 

국가

EU

(EU 국가들

에게 기능분

리 제안)

랑스

(회계분리

로 충분하

다고 단)

호주

(동등 속을 

한 구조

분리 도입)

일본

(기능분리 

도입 정)

국

(Openreach 

설립)

네덜란드

(도매부문

에서의 경

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뉴질랜드

(동등 속을 

한 구조

분리 도입)

캐나다

(논의 )

이탈리아

(Open Access 

설립)

스페인

(EU와 같

이 최후의 

상황에서만 

도입)

싱가포르

(NGN 도입

을 한 구

조분리)

아일랜드

(사업자 제

안에 의한 

기능분리 

논의 )

-

폴란드

(합의서로 

체)

- -

이러한 액세스망 조직분리에 한 각국의 다양한 

근은 액세스망 동등성에 한 향후의 연구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한, 여타의 규제수

단으로는 유선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실 되지 못하

는 경우에 한하여 액세스망 분리가 검토된다는 

에서 로, 주 등의 물리  인 라에 한 설비제

공을 통해 유효한 설비기반경쟁이 가능하게 된다면 

액세스망 분리에 한 논의는 설득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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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설비기반 경쟁을 

심으로 FTTx 기반의 차세  네트워크를 성공

으로 구축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시 에서 조직

분리에 한 논의는 다른 규제수단이 무효한 경우

에 한하여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2008년 

SKT의 하나로 텔 콤 인수, 2009년 KT-KTF 합병, 

LGT-LG 데이콤의 합병 등으로 국내 통신시장 환

경이 3강 체제가 확립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차 수평  규제로 환되는 상황에서 조직분리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실 으로 어

렵다. 그러므로 정부의 설비제공제도 개선작업이 완

료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주, 로, 이블 

등 의무제공 상설비의 제공 실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기 으로 규제기 은 설비제공 활성화를 한 

조직분리의 도입 논의보다는 불합리한 설비제공조건

을 폭 개선하는 노력과 더불어 업무의 처리과정

에서 제공사업자의 도매사업 부문과 가입자 모집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소매 사업부가 연계할 유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추가 으로 마

련할 필요가 있다. 행 업무처리 시스템 하에서는 

이용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을 제공사업자가 처리하

는 과정에 소매 업 단 인 지역 마  부서와 경

제  병목설비의 리  운 을 책임지는 도매사

업부서와 연계하여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제공 로세스에서 소매 업 단 가 개입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경우 로, 주 등에 한 액

세스 동등성을 경쟁사업자에게 보장해 으로써 사업

자간 설비기반 경쟁이 보다 진될 것으로 상된

다. 

장기 으로 제도개선 이후 이용사업자의 설비제

공 이용실  측면에서 아무런 성과가 도출되지 않

을 경우 기능분리 형태의 조직분리와 같은 보다 강

력한 규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

히, 기술변화에 맞추어 차세  네트워크가 지속 으

로 고도화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만약 시장 지배  

사업자의 차세  가입자망이 경제  병목 설비로 

작용하여 소매시장의 공정경쟁을 해하는 요인으로 

명될 경우 조직분리의 도입을 통한 액세스 동등

성을 보장하는 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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